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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법률 논단▐ 

 

[도산] 근로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

 

 

(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) 

 

“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

할 수 없는 경우” 또는 “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” 

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

률 제34조 제1항. 이하 ‘법’이라고만 합니다).  즉, 채무자 본인은 위 두 가지 개시원인 중 어느 것

을 주장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  

 

그런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, 일정한 요건을 갖춘 

채권자도 가능합니다.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, ‘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

는 채권’을 가진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 다만 이 경우 채권

자가 주장할 수 있는 회생개시원인은 “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”

로 제한됩니다(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). 

 

여기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,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

자라면 그 채권의 성격을 불문하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.  왜냐하면 

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(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우선변제 받을 

수 있는 채권)과 회생채권(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)으로 나

눌 수 있는데, 공익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채권이나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은 회생절차

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(예컨대, 근로자의 임금이

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,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최종 3

년간 퇴직금은 다른 조세나 담보권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).  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s_part=d_name&s_str=권순철&idx=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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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안에

서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,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항고심 및 재항고심에서도 

임금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 

142, 서울고등법원 2013라1595, 대법원 2014마244. ‘한국일보 사건’).  회사 측은 각종 경매절차에

서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보다 후순

위 변제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으나, 법원은 법에서 채권의 

성격에 특별한 제한을 둔 것도 없고 개별적 경매절차보다 집단적 회생절차에서 변제받는 것이 채

권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을 모아 회

사에 대하여 직접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사용자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

을 것입니다. 

 


